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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연안 육역 및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및 추진사업을 분석하고, 해양환경 및 생

태계와 관련된 중점평가사항을 진단하여 효율적인 스코핑(Scoping) 방안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한 사업유형

으로는 공유수면에는 조력, 해상풍력 및 파력발전이 많았으며, 연안 육역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주로 계획되었다. 조력

발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상위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SEA)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 사전평가단계

에서는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른 용도구역 등 다른 계획과의 조화, 실질적인

대안분석, 그리고 해양수산 규제지역 분포와 어장이용 등 기 해양공간계획과의 상호 연관성 진단 등이 중요하다. 또한,

해역이용협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단계에서의 구체적인 평가에서는 사업유형별로 중점평가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

단, 실효적인 사후모니터링 및 저감방안의 제시가 핵심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순수하게 해양공간에서 일어

나는 에너지발전사업일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 방향과 연계되는 사전평가방안 도입 및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 체제

로의 전환 등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This study reviewed the type of the project and developmental plan related to ocean energy develop-

ment in the coastal land boundaries and the ocean, and suggested the efficient scoping method through the diagno-

sis of the key item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n the coastal area. The major projects are the

construction of tidal power plant, tidal current power plant, and offshore wind power plant in the public water, and

also those are the construction of solar power plants in the coastal land boundaries. While the project plans on a

large scale such as the construction of tidal power plan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both property of usefulness of

the designated areas and harmony analysis with marine space availability based on the adequacy of the site selec-

tion and relevance of plan with the master plan for reclamation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And also it needs to be considered the careful checkup on the EIA checklist referring to the type of project, effec-

tive post-monitoring, and suggestion of mitigating methods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s during the

stage of actu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troduction of a system of integrated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considered for reasonable and effective manage to developmental projects on the

marine spatial area.

Keywords: Ocean Energy Development(해양에너지개발), Type of Project(사업유형), Strategic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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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연안역을 중심으로 화력 및 원자력을 이

용한 발전사업이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온배수 확산과 어장 피해

등 환경 문제 그리고 ’11년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경

각심을 불러 일으켜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확보방안에 대해 많은 정

책적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풍력

에너지 등의 개발 및 이용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신재생에

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

는 것이고, 그 중 해양에너지는 조력, 조류, 해류, 파력, 해수온도차

등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의 분야에 포함된다(KEI[2009]). 조력 및

조류발전은 각각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 현상 및 유속이 빠른 지점

의 조류를 이용하고, 파력발전은 파랑의 운동에너지 그리고 온도차

발전은 바닷물의 수온차를 이용하여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에너지자원의 부존량이 높기 때문에 개발 잠재

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him and Jeong[2012]).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신

재생에너지 보급률 11%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해양에

너지로부터 약 4.7%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Hong

and Hyun[2010]; KEI[2009]).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조력 및

풍력발전 등을 상당히 추진하고 있다. Hong and Hyun[2010]은 서

해는 가로림만 등 조력발전 후보지에서 총 6,500MW, 조류발전은

울돌목, 장죽수도, 맹골수도 등 총 1,200MW 이상, 파력에너지는

제주도와 동해안 등에서 약 6,500MW 정도로 해역별 적지와 부존

량을 평가한 바 있다. Kim and Hong[2002]은 연안역에서 해양에

너지의 복합이용특성을 조사한 결과, 동해는 파력, 풍력, 온도차 및

태양광, 남해는 조류, 파력, 풍력 및 태양광, 그리고 서해는 조력,

조류, 풍력 및 농도차 등으로 복합화 하는 것이 유망하다고 평가

하였다. 실제로 국내에는 시화호조력발전소가 ’11년 12월 준공되

어 본격 가동 중에 있으며, 가로림만, 인천만 등에서 조력발전계

획이 추진되었거나 계획 중이며, 남서해안을 중심으로 조류발전과

해상풍력발전사업 등이 실증연구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해양에너지 개발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

행되고 있다(Jang et al.[2010]).

그러나 이러한 해양에너지개발사업이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온실

효과 저감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대안으로 개발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훼

손하는 문제점도 제기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즉, 환경

친화적인 발전사업이라 하지만 가로림 조력발전과 같이 개발을 둘

러싼 입지 적정성과 이와 관련된 2차적인 환경영향 및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 등이 내포되어 있는 바,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문

제가 되고 있다(KEI[2011]). 해양환경적 측면에서 일부 조력발전과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입지는 갯벌을 포함한 해양생태학적 보호구역,

어장과 인공어초의 훼손성이 크며, 효율적 해역이용과 연안관리방

향과도 다소 상충적인 요소가 나타나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더

욱 내실화되어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정책추진을 도모해야 하

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해양에너지개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환경문제에 대

해 보다 충분히 접근하는 평가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적 수단인 해양

부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평가와 검토전략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해양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해 협

의제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무엇을 어떻게 중

점적으로 평가하고 정보를 제시해야 할 지 모호한 상황이며, 평가

서의 질적 차이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평가제도의 절차과정에서

제출되는 평가서(Statements)를 분석해 보면,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평가단계(전략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서는

해양환경계획, 연안관리계획 등 상위 및 다른 계획과의 조화에 대

한 평가와 영향최소화를 위한 대안분석 등이 상당히 미흡하다. 또

한, 실시단계인 구체적 환경평가단계(해역이용협의, 환경영향평가

등)에서는 중점적으로 평가하거나 제시해야 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점 등이 빈발하고 있다(Kim et al.[2014];

Lee et al.[2011]). 제도적으로는 환경평가방식에서 조사항목이 고

정되어 탄력적이지 않기에 시행되지 않는 기술이나 정책에 대한 영

향분석도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Kim and Chung[2008]). 이에 따라

평가서의 검토·자문단계에서도 적정 의견을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

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해양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발전사업이라도 현재는 규모에

따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거치거나, 공유수면이용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제도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평가의 중복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과 동시에 해양분야의

통합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입지를 포함한 계획

(Plan)이 타당(추진 유무)한 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때의 평가요소와

계획이 확정되어 개발사업(Project)이 실제 추진될 때, 구체적 환경

영향 진단과 저감대책 등을 강구할 때의 평가요소를 구분해서 검토

하는 전략적 평가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해양에너

지개발사업에 대해 관련 협의에 따른 검토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

고, 해양부문의 합리적 환경영향평가를 지향하기 위해서 개발유형

및 협의단계별로 중점평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또한,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개발사업의 통합적이고 합리

적인 평가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우리나라 연안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양에너지개발 현황을 파

악하기 위해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실제 협의되고 검

토된 환경영향평가 관련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즉,「해양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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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에서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

지 해양환경과 관련되어 검토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과거 사전환

경성검토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서, 해역이용협의서, 소규모환

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조력, 조류, 파력, 해상풍력, 온도차발전 등 연안역에

서 이루어진 개발계획 및 사업이다. 조력발전과 같이 대규모 공유

수면매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서,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해역이용협의서가 검토되며, 매립이

없는 상태에서 공유수면에 발전시설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굴착 등

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대부분 해역이용협의서가 검토된다. 또한 발

전시설용량이 10,000kW 이상인 발전소(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

반하는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000kW 이상인 것, 태

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0,000kW 이상인 것, 발전소의 냉각수를 활용한 해양소수력 발전

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0,000kW 이상인 것)와 345kV 이

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 km 이상인 사업은 환경영향

평가서가 검토된다.

이와 같이, 실제 해양에너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협의

서와 평가서를 분석해서 사업유형, 입지, 환경평가사항을 진단하였

으며,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다 합리적인 환경평가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단계별로 체크리스트와 중점평가사항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해양에너지개발사업 검토유형

해양에너지개발사업의 유형과 검토건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공유수면에서는 조력, 해상풍력, 파력 및 소수력발전이 검

토되었다. 태양광발전은 연안육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온

도차발전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단일사업일지라도 평가와 관련된

제도(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협의절차) 및 보완 유무에 따라 사업

건수와 검토실적이 다를 수 있으며, 하나의 사업이 몇 년에 걸쳐 협

의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검토 수는 중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로림 조력발전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초안, 본안, 보완

이 이루어졌고, 해역이용협의(보완 포함)를 거쳤으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절차도 수반되었으므로 해마다 검토건수에 포함될 수 있다. 

조력발전의 경우, 2011년도에 최대 검토실적을 나타내었는데, 가

로림만, 강화, 인천만 및 아산만조력발전이 각각 협의(공유수면매

립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해역이용협의, 환경영향평가 등)되었고,

총 검토 수는 10건이었다. 2012년의 경우, 가로림 조력발전은 환경

영향평가 보완, 강화 및 인천만 조력발전은 매립기본계획이 검토되

었다. 최근 2014년에는 가로림 조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검토되었다. 분석기간 동안 순수 개발사업 건수는 4건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동안, 조류발전사업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다만, 2008

년 3월에 진도대교 남측 인접해역에서 (구)한국해양연구원의 시험

조류발전소 시설물 설치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와 2009년 11월에 여

수 남면 금오도∼소두리도 여천리 지선에 고효율 부유식 조류발전

시스템(100kW급)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구조물 설치(면적 625 m2)

에 따른 해역이용협의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따른 협의유형은 공유수면에 풍력발전단지를

위한 기상 관측탑을 설치하거나 지반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리고 연안육역에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로 각각 협의되었다. 실제 해

상풍력사업은 6건인데, 포항에 1개소, 제주에 3개소(탐라, 한림, 대

정), 새만금지역에 1개소 및 서해 위도 주변에 1개소 등으로 50%

가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육상의 경우에는 영광과 신안지역

이 주로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력발전사업은 3건이 검토되었는데, 모두 제주 한경면과 조천읍

에서 이루어졌으며, 소수력발전도 제주 한경면에서 이루어졌다. 태

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해상에서 이루어진 사업은 없었으며, 모

두 입지가 연안육역인 경우에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소규모환경영

향평가로 총 57건이 검토되었다. 연안육역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

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입지별로는 해남, 신안, 완

도, 무안, 고흥, 진도와 순천 등 대부분 남서해안이었다. 온도차발전

은 검토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해양에너지개발사업 특성 분석 및 추진현황

해양에너지개발사업의 입지분포를 Fig. 1에 제시하였다. 조력발

전 4개소, 해상풍력발전 6개소, 파력발전 3개소와 소수력발전 1개

Table 1. The developmental types, cases of projects and statements review on the major ocean energy development projects recently

Classification of power plant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by June)
The cases of a real 

development projects

Tidal energy 1 (2) 4 (10) 3 (3) - 1 (2) - 4

Tidal current energy - - - - - - 0

Offshore wind energy - - 4 (4) 2 (3) - 1 (1) 6

Wave energy - 1 (1) 1 (1) 1 (1) - 1 (1) 3

Small hydraulic energy - 1 (1) - - - - 1

Solar photovoltaic energy
Coastal landward area 1 (1) 6 (6) 10 (10) 24 (24) 9 (9) 7 (7) 57

Coastal sea area - - - - 1 (1) 2 (2) 3

Ocean thermal energy - - - - - - 0

Total 2 (3) 12 (18) 18 (18) 27 (28) 11 (12) 11 (11) 74

※( ): The cases of statement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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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다. 조력발전은 조차가 상대적으로 큰 경기만 연안에 집중되었

다. 특히 제주도 연안에는 풍력, 파력 및 소수력발전 등 다양한 에

너지개발계획이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해양에너지개발사업 중 규모가 크고 환경영향이

클 수 있는 대표적인 조력발전사업의 현황을 비교하면 Table 2와

같다. 시화호조력발전은 1994년 시화호가 형성된 이후 지속적인 오

염증가에 따라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담수화를 포기하고,

시화호 수질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건설이 추진되었다. 발전량은 기

존 세계 최대인 프랑스 랑스 발전(240MW)의 규모를 초과하며 소

양강댐의 1.26배에 해당된다. 가로림 조력발전은 ’11년도에 해역이

용협의를 완료하였고 ’10년에 환경영향평가초안을 협의한 후 ’12

년도에 재보완 이후 반려된 바 있고, 다시 ’14년에 보완된 내용을

협의하였으나 현재 최종 반려된 상황이다. 강화조력발전은 ’11년에

사전환경성검토 및 보완과 ’12년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보완을

Table 2. The comparison of enforcement status on the tidal power plant

구  분 시화호 조력발전 가로림 조력발전 인천만 조력발전 강화 조력발전

위치 경기 안산시 시화호
충남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및 태안군 이원면 내리 일원
인천 강화도 남단∼
영종도 북단 해역

인천 강화도∼
석모도 사이 해역

조위
최대 7.86 m 8.14 m 9.02 m 9.09 m

평균 4.72 m 4.87 m 5.51 m 5.54 m

조지
면적 42.3 km2 96.0 km2 157.45 km2 36.9 km2

조력댐 연장 12.7 km 2.05 km 18.3 km 4 km

발전 규모

시설 용량 254MW 520MW 1,320MW 420MW

연간 발전량 552GWh 950GWh 2,414GWh 710GWh

방식 단류식 창조 단류식 낙조 단류식 낙조 단류식 낙조

시행자 수자원공사 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GS건설 중부발전, 대우건설컨소시엄

비고 ’11.12 준공 후 가동 환경영향 평가 반려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반영 제외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반영 제외

Fig. 1. The actual review sites of recent ocean energy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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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고, 인천만 조력발전은 ’12년도에 매립기본계획을 협의하

였고, 아산만조력발전은 ’11년도에 매립기본계획을 협의하였다.

즉, 강화, 인천만, 아산만조력발전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

되지 않았다. 현재, 절차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협의 후 고시가 되면, 실시계획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 외 조류발전, 해상풍력발전 등의 추진 현황을 요약하면 Table

3과 같다. 대규모 방조제를 건설하여 해수의 위치에너지인 조차를

이용하는 조력발전과 달의 인력에 의한 해수의 흐름으로 수차를 돌

려 발전하는 조류발전이 보다 환경 친화적일 수 있다. 해수의 흐름

에 의해 발전량이 지배되므로 개발적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조류발

전소의 경제적 가동을 위한 최소 유속은 1 m/s로 알려져 있지만

(Carballo et al.[2009]), 최근 이보다 작은 흐름에서 발전가능한 장

치가 개발되어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 전 연안을 통해서

에너지 밀도가 가장 큰 곳은 2009년 5월에 국내 처음으로 조류발

전소가 완공된 진도 울돌목의 협수로 부근으로 추산된 연간에너지

밀도는 약 52MWh/m2이고, 경기만 교동수로는 약 16MWh/m2, 맹

골수도와 장죽수도는 각각 15MWh/m2, 8.8MWh/m2, 이 두 수도 사

이에 위치한 거차수도는 약 9.2MWh/m2이며, 진주만 남쪽 입구에 위

치한 대방수도에서는 약 7MWh/m2로 나타나서 전남 서남해역에

3MWh/m2 이상의 연간에너지밀도를 가진 곳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

었다(KHOA[2010]).

해상풍력 잠재량의 경우 수심이 낮은 서해안과 남해안에 집중되

고 있는데, 현재 새만금에 약 7.9MW, 제주도에 약 54MW 정도의

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다. 최근 제주도에 해역이용협의 또는 환경

영향평가가 협의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은 3개 지역으로 탐라

(30MW), 한림(150MW) 및 대정(203MW) 연안이며, 환경영향 및 지

역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아직 협의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

이다. 향후 서남해안에 약 2,500MW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도

계획 중이다. 

파력발전은 제주지역에 약 500KW 규모의 시험파력을 위한 구

조물이 제작·설치 중에 있다. 온도차발전은 원천기술을 확보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자료 참조). Fig.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기준으로 국내에는 약 357MW 용

량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KEI[2009]).

이러한 해양에너지개발사업에 따른 분석결과는 Hong and

Hyun[2010]의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개발 적지에 대한 분석결과와

유사하였다.

3.3 해양 환경영향평가 실태 및 문제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해양에너지개발사업의 해양부문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된 협의서 및 평가서의 문제점은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추진되고 있는 해당 협의 절차 및 목적에 맞는, 즉 평가목

적을 지향하는 중요한 평가내용 등의 정보제시가 미흡하고, 필요한

부분에 중점평가를 하는 것 보다는 대부분 일반론적인 자료가 제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다루고 있

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서는 해당 해양

공간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연관된 자료를 찾기가 힘들다. 관련 계획과의 조화

분석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은 해당 계획 또는 입지특성과

전혀 연계성이 떨어진 일반적이거나 영향권을 벗어난 광역지역의

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해양관련 구체적 평가항목들에서는 실

시단계에서 평가해야 할 구체적 환경영향사항(현황 진단과 예측)을

평가하고 있고, 제시한 내용은 충분한 영향권을 설정하거나 검증이

수행되지 않은 비합리적인 예측결과를 제시하여서 사전평가의 의

Table 3. The enforcement situation of ocean power plant in the tidal current, offshore wind and wave energy

구분 조류발전(Jang et al.[2010]) 해상풍력발전(Kim et al.[2012]) 파력발전*

입지 울돌목* 장죽 맹골
장죽수도·

맹골수도
옹진 덕적도 새만금 제주도

서남해안
단지

제주 시험
파력 발전

규모 14.5∼24.7MW 150MW 250MW 400MW 200MW 7.9MW 54MW 2,500MW 500KW

비고 실증 시험 중 타당성조사 중 타당성 조사 중 실증 시험 중 타당성 조사 중 운영 중 운영 중 계획 중
구조물제작·

설치 중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자료 참조

Fig. 2. The developmental suitable area of ocean energy in Korea

(reciting from Hong and Hyun [2010]).



184 이대인 · 김귀영 · 탁대호 · 이용민 · 최진휴 · 김혜진 · 이지혜 · 윤성순

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계획 확정 전 사전단계에서 제시하는 환경

평가사항은 일반적인 환경현황 파악수준이 아니라, 입지 적정성과

영향정도에 따른 개발규모 적정성을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는 결

과제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불필요하거나 향후 환경영

향평가 단계에서 제시하여야 할 내용은 간소화해서 평가의 중복을

줄이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특히, 해당 공간에 대한 용도기능 부여와 관련된 연안관리지역계

획과 지역 해양수산관련 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등을 철저히 분석해

서 추진하는 계획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한 지역개황에서는 육상부문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해양의 환경관

련 지구 지정현황, 어장·어항·항로 및 시설물 분포, 보호대상 해양

생물 출현 유무 등 해양의 이용과 현황에 대한 철저한 정보가 필요

할 것이다.

둘째, 대안설정 및 분석이 대부분 형식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

나고 있다. 입지, 규모, 시기 등을 설정할 때, 실제 환경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결론을 이미 설정해 놓고, 선정(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에 대한 자료만을 제시하여 형식적 대안비교로 치우치고 있는 경향

이다. 입지, 시설물 배치 선형, 규모 등에 따라 환경변화사항을 비

교해서 환경영향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최종안이 선정(안)되었

음을 나타내는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대안의 타당성은

이미 다른 절차와 과정을 통해 검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러한 선행과정에서 환경적인 고려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것이 일

반적인 사항이다.

셋째, 해역이용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에

너지발전사업 유형별로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립

과 이에 따른 평가자료 제시가 체계적이지 못하다(KEI[2006]; Kim

et al.[2012]). 사업유형과 직·간접으로 밀접한 상관이 없는 평가사

항에 대해 집중조사를 하여 평가서 분량을 늘리거나, 또는 핵심적

으로 진단하여야 할 평가사항에 대해서는 1회성의 조사 또는 검증

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하거나 예측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현황

조사와 예측에 있어서 사업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

다. 해수유동, 부유사확산, 침·퇴적변화 등 주요 예측결과에 있어서,

해수유동은 어느 정도 예측의 타당성을 확보해 가고 있지만, 나머

지 평가분야는 대부분 관측결과를 통한 검증이 수행되지 않거나, 입

력인자의 비정교성에 따른 예측 값의 임의성이 상당 내포되고 있다.

해양환경변화를 100% 예측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계산과정에서 나

올 수 있는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접근은 가능

할 것이고, 결과의 검증을 시도하기 위한 사후평가 디자인이 수립

된다면, 어느 정도 환경예측의 신뢰성은 나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사업

유형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저감방안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오탁방지막 설치, 유류유출 시 대책, 계절별 공사강

도 조절, 사후모니터링 실시가 대표적이다. 조력, 조류발전 등 사업

이 실시되는 지역,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오탁방지

막을 어떻게 설치하고 공사강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사업영향이 정성적,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저감되는지에 대한

자료제시가 전혀 없다. 나아가서, 공사 시 이러한 저감방안을 이행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획된 대로 영향이 저감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평가 자료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다섯째,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 공사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

거나, 평가단계에서 제시한 예측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사후모니터

링조사계획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하다. 영향권과 비영향권을 구분

하고 예상하는 확산방향과 범위를 고려하여 조사정점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사항목은 일반적이고 일률적인 평가항목보

다는 해당사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평가사항에 집

중적인 조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규정상 정해

진 조사주기(일반적으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 조사체계)에 따른 평

가결과는 영향을 추적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탄력적 적용 등을 위

한 제도개선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4 사업유형 및 절차에 따른 중점평가방안

해양에너지개발사업의 목적 중 하나인 친환경성을 확보하려면,

환경적 측면에서의 입지선정과 영향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진단되

는 것이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협의서와 평가서에서는 사업

규모, 영향정도를 고려한 평가의 선택과 집중이 다소 결여되어 있

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스코

핑(Scoping)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스코핑이란 평가의 범

위 및 항목 등을 정하는 일련의 과정인데, 본 논문에서는 핵심 환경

평가사항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양에너지

개발사업 유형별로 그리고 협의단계에 따른 중점평가사항을 진단

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해양부문 영향에 대한 검

토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평가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따른 입지, 규모, 시기 등의 타

당성을 통한 계획의 적정성 여부가 초점이다. 따라서 환경영향 최

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당 입

지 및 사업특성과 무관한 상위계획 또는 지역계획 등 관련 계획을

제시하기 보다는 해당 계획과 관련한 해양공간에서의 연안관리지

역계획, 해양환경보전계획 등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구체화된 계획

을 제시하여 조화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

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법령상 규제지역 여

부(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관련), 어장, 어항,

항로 및 해양시설물 분포, 보호대상 해양생물 분포여부 및 주변에

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해역이용개발계획을 진단하여 행위의 상충

성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 측면에서는 해당사업에 따른 조류의 변화, 부유사확산,

침·퇴적의 변화 등 실제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한 변화정도를

사전에 대략적으로 진단하여 영향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구체적 예측결과와 검증은 향후 실시단계에서 좀 더 세밀하

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계획으로 인한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

한 편익을 비교하는 B/C분석결과도 합리적인지에 대한 여부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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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검토요소이다. 

특히, 조력발전은 조위, 조류, 조간대면적, 침·퇴적, 수질 및 생물

상 변화 정도, 조류발전은 조류 변화와 이와 관련된 수심과 생물상

영향, 해상풍력발전은 풍속, 수심과 해안이격거리, 파랑 등 외력에

대한 안정성, 어초단지를 포함한 생물상 영향, 해안경관 부분 등이

환경적 측면에서 사전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협의 완

료 후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 단계에서는 현황조사와

환경예측을 충분하게 수행하고 실효적인 저감방안과 사후조사계획

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조력발전의 경우에는 해수유동 및 지형

변화에서 조위, 유속 등 유동장과 파랑, 해수교환율 및 체류시간, 조

간대 및 조하대 변화면적(갯벌), 침·퇴적 및 퇴적물 입도조성(뻘질

화 등)이 중요한 평가사항이 될 수 있다. 또한 해수교환변화에 따른

염분 및 수질변화와 공사 시 부유사확산이 중요하고, 보호대상 해

양생물의 분포와 주요 생태계(부유, 저서, 수산자원 등)의 종조성,

밀도, 우점종의 변화도 충분히 진단되어야 할 것이다. 어장, 어항 등이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도 중요한 요소이

다. 한편으로, 평가결과를 검증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사후모니터링계획의 합리성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사업영향을 추적할 수 없는 조사체제의 수립보다는 조사정점, 조사

시기, 조사항목을 충분히 고려해서 평가단계에서 제시한 결과를 검

증하고, 예상 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조류발전사업이 실시 될 경우에는 사업 전·후 주변 유속을 포함

한 유동장 변화, 해수유통량 변화에 따른 지형영향, 공사 시 부유사

확산 및 생태계(부유, 저서,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이

중점적으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전술한 사후모니터링의 체

계화도 중요한 검토요소이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에는 굴착

Table 4. The diagnosis of core marine environmental assessment item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type and assessment stage on the major

ocean energy projects

단 계 조력발전 조류발전 해상풍력발전

사전평가 

단계 (계획적
정성 및 입지
타당성 중점
검토)

○ 환경적 측면 입지타당성
- 조위, 조류, 조간대면적, 침·퇴적, 수질변
화 정도, 생물상 영향, 보호대상 해양생
물 분포 등

○ 대안분석(개발유무, 개발유형, 입지, 규
모) 합리성

○ B/C 분석 논리(환경성 포함)의 적절성

○ 상위 및 지역계획과의 조화성
- 연안관리지역계획 등 해양수산환경 관
련 계획 분석

○ 법령상 규제지역 및 해양시설물 등 영향 

여부
- 각종 해양보호구역, 어업권, 해상교통 등 

공유수면이용 등 해양공간 이용과의 관계

○ 환경적 측면 입지타당성
- 조류(유향·유속), 수심, 생물상 영향 등

○ 대안분석(개발유무, 개발유형, 입지, 규
모) 합리성

○ 상위 및 지역계획과의 조화성
- 연안관리지역계획 등 해양수산환경 관
련 계획 분석

○ 법령상 규제지역 및 해양시설물 등 영향 

여부
- 각종 해양보호구역, 어업권, 해상교통 등 

공유수면이용 등 해양공간 이용과의 관계

○ 환경적 측면 입지타당성
- 수심과 해안과의 이격거리, 파랑 등 외력
에 대한 안정성, 최소 4 m/s 이상의 평균 

풍속(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평균 7 m/s), 

생물상 영향(어초단지 포함) 등

○ 대안분석(개발유무, 개발유형, 입지, 규
모) 합리성

○ 상위 및 지역계획과의 조화성
- 연안관리지역계획 등 해양수산환경 관
련 계획 분석

○ 법령상 규제지역 및 해양시설물 등 영향 

여부
- 각종 해양보호구역, 어업권, 해상교통 등 

공유수면이용 등 해양공간 이용과의 관계

실시 및 사후
평가 단계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사후 모니터
링 계획 검토)

○ 해수유동 및 지형 변화
- 조위, 유속 등 유동장 및 외력(파랑)

- 해수교환율 및 체류시간
- 침·퇴적 및 퇴적물 입도조성(뻘질화 등)

- 조간대 및 조하대(갯벌) 면적
○ 수질 변화
- 염분 및 수질오염도(부영양화 등)

- 공사 시 부유사확산
○ 생태계 변화
- 부유 및 저서생태계 종조성, 밀도, 우점종
- 수산자원 서식, 산란, 성육장 훼손
- 보호생물(유영생물 포함) 영향성 

- 수문/수차운영(소음·진동 등)에 따른 

생물 유출입량
○ 다른 해역이용의 제한성 정도
- 어장 및 어항 등 기 공유수면 이용 영향 및 

피해
○ 영향 저감대책의 실효성
 - 사업특성(영향성)과 지역상황과의 부
합성과 현실성 

○ 평가결과 검증 및 추가 대책수립을 위
한 사후모니터링계획의 합리성

- 조사정점, 조사주기, 조사항목, 사전평
가 결과 검증 방안 등

○ 해수유동 및 지형 변화
- 유속 등 유동장 및 외력(파랑)

- 해수유통량 변화 등에 따른 지형영향
○ 공사 시 부유사확산
○ 공사 및 운영 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해양생물의 산란·이동·회유 영향
- 발전설비의 소음 및 진동에 의한 영향

○ 다른 해역이용의 제한성 정도
- 어장 및 어항 등 기 공유수면 이용 영향 및 

피해
○ 영향 저감대책의 실효성
 - 사업특성(영향성)과 지역상황과의 부
합성과 현실성

○ 평가결과 검증 및 추가 대책수립을 위
한 사후모니터링계획의 합리성

- 조사정점, 조사주기, 조사항목, 사전평
가 결과 검증 방안 등

○ 해상 풍황 및 해양물리학적 조건
○ 해상 소음 및 진동 영향
- 해양생물의 산란·이동·서식
○ 해저굴착 등에 따른 부유사확산
- 기초굴착 등 준설 정도
○ 해저 송전케이블에 따른 저주파 및 전
자기장 영향

○ 인공어초 및 어장 영향
○ 연안경관 영향

○ 다른 해역이용의 제한성 정도
- 어장 및 어항 등 기 공유수면 이용 영향 및 

피해
○ 영향 저감대책의 실효성

○ 평가결과 검증 및 추가 대책수립을 위
한 사후모니터링계획의 합리성

- 조사정점, 조사주기, 조사항목, 사전평
가 결과 검증 방안 등

공통사항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갈등 해소 문제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갈등 해소 문제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갈등 해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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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따른 부유사확산, 해저 송전케이블 설치에 따른 저주파 및 전

자기 영향, 소음과 진동에 따른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 인공어초

및 어장 등 어업에 미치는 영향 진단과 대책이 중점평가사항일 것

이다. 

그 외 태양광발전, 파력발전사업은 대부분 연안육역에서 이루어

지거나, 사업특성이 소규모여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

으로 작아서 별도의 세밀한 중점평가사항을 논하기는 어려운 측면

이 있다. 사업규모와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저

감대책과 사후관리대책방안을 중점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공

통적인 사안으로는, 실제 에너지발전사업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당

사자 사이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갈등조절과 해

소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충분한 의견수렴과정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4. 정책 제언

기존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건설 등에 따른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

해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고려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의 경

우에는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거나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유발

되고 있으므로, 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좀 더 철저한 환경적 고

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경제성분석(B/C 분석)에서는 환경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등 논란이 많이 내포되고 있다. 개발편익을 늘리고, 환경비용은 저

평가되는 등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양개발계

획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평가기준과 근거를 보완하여 보편화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조력

발전 등으로 훼손되는 갯벌, 어장피해와 수질악화로 인해 어장영향

이 큼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로 인해 조지 내수면이 정온화되어 오

히려 생산성이 증가하거나 수산학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결과

를 제시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해당 사업의 영향권인 해양공간이용에 대한 정보분석이 충

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 평가서에서는 해당 계획의 입지특성

을 분석할 때, 육상위주의 정보를 많이 제시하고 있으나, 진작 필요

한 해양공간에 대한 최신 정보분석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평

가서 작성에 활용되고, 또한 공간의 전체와 부분을 연계하여 정책

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

다. 대규모 조력발전 및 해상풍력발전 등의 개발지구가 연안관리지

역계획상 절대보전 또는 준보전지구,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대규

모 항만과 어항의 이용개발계획이 수립, 그리고 어장이 분포되어 수

산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등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

고 있어서 상충성이 빈발해 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제주지역

과 서남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우에는 인공어초가 대량으로 분

포된 지역으로 발전시설 설치와 수산자원 증강 목적이 상충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시설로 인해 부착생물

이 증가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논리가 전

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다 철저한 검증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즉, 개별법에 따른 이용행위 또는 개발계획이 상충

되어, 해양공간에서의 마찰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양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이용전략(예를 들면, 선진국의 해양공간계획

(Marine Spatial Planning)의 도입), 완충구역의 설정과 이를 지원하

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영향과 관련된 평가 및 협의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단계에서 그리고 실시설계 및 사후단계에서

평가해야 할 사항에 대한 기준 정립(평가서 등 작성규정 보완)과 사

업유형특성을 고려한 평가·검토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협의절차와

목적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와 검토를 실시하거나, 제

출되는 평가서도 사업유형과 절차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경

우 “환경영향평가”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오히려 일선에서 혼

란성과 복잡성이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제도의 중복을 최소

화하고 단계별 평가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할 것이다. 특히 평가서와 협의서를 작성하는 이전단계에서 스코핑

의 기능 강화 또는 사전환경영향평가 상담제 등을 도입·검토하여

합리적인 평가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해양에너지사업과 같이 해양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

계획의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진

단하기 위해서는 해양공간 및 환경관리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주관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에너지발전사

업과 관련한 환경성 검토가 수반되는 제도는 해양수산부의 해역이

용협의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있다. 해당 사업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과 인공구조물 설

치, 또는 굴착·준설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일반해역

이용협의 또는 간이해역이용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전원개발

촉진법」과「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시설용량이 1만kW 이상인 발

전소,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

이 10만kW 이상인 것, 발전소의 냉각수를 활용한 해양소수력 발전

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만kW 이상인 경우, 그리고「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면적이 무역항, 연안

항, 신항만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3만 m2 이상, 그 밖의 지역에

서 30만 m2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계획의 적정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전원개

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과「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

본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평가사례를 통한 법적 평가대상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규모

매립이 이루어지는 조력발전의 경우에는 사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를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역이용협의와 환

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어 있다. 현재, 해상풍력과 조류

발전 등은 공유수면매립 등이 수반되지 않아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부분 해역이용협의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해양공간에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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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에너지발전사업은 해양환경 및 수산생태계에 미치는 직·간접

적인 영향이 수반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장 피해와 공유수면 이

용과의 상충성이 나타날 수 있고,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와의 협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

향평가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해상풍력단지 사업

의 경우에는 그 규모를 환경영향평가 대상보다 낮게 설정하여 일반

해역이용협의로 추진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영향성과 갈등

측면을 고려할 경우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으로 향후 고려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바다골재채취와 같이 순수한 해양공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발전사업은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가칭

“해양환경영향평가” 체제에서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념을 고

려하여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 해양공간계획과의 상호

성을 진단할 수 있는 사전평가체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물론, 이러한 평가제도의 정비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환

경부와의 협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상기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순수한 해양공간 또는 사업영역이 대부분 해양에서 일어

나는 사업일 경우에는 연안관리와 해양환경관리의 주무부처인 해

양수산부가 주관 협의기관이 되고,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제도를 운영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정비를

위해서는 가칭 “해양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 

5. 결 론

2010년~2015년 6월까지 해양에너지개발사업의 유형과 검토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유수면에서는 조력, 해상풍력, 파력 및 소수력발전이

검토되었으며, 태양광발전은 연안육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조류발전과 온도차발전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총 검토 수는 조력

발전 17건(순수 개발사업 4건), 해상풍력발전 8건(순수 개발사업 6

건), 파력발전 4건(순수 개발사업 3건), 소수력발전 1건(순수 개발

사업 1건), 그리고 연안육역과 해역의 태양광발전이 각각 31건과 3

건으로 분석되었다. 조력발전은 가로림, 인천, 강화, 아산만지역에서,

해상풍력, 파력 및 소수력발전은 대부분 제주도지역에서, 그리고 태

양광발전은 해남, 진도, 신안을 포함한 대부분 남서해안이었다.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서 및 평가서의 문제점은 협의절차 및 목적을 지향하는 평가사

항 등의 정보제시가 미흡하고, 대안설정 및 분석이 대부분 형식적

이며, 사업유형별로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미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없

고, 사후모니터링조사계획의 체계화도 필요하였다.

해양에너지개발사업 유형별로 그리고 협의단계에 따른 중점평가

사항을 진단하였다. 개발계획의 사전평가단계에서는 입지, 규모, 시

기 등의 타당성을 통한 계획의 적정성이 중요하므로 해양공간에서

의 연안관리지역계획, 해양환경보전계획 등과의 조화성이 중요하고,

법령상 규제지역 여부, 어장·어항·항로 및 해양시설물 분포, 보호대

상 해양생물 분포여부 등과의 상충성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계획

에 따른 해양물리학적 변화 등을 어느 정도 예측하여 영향범위와

정도를 분석하고, 이와 연관된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진단하는 것

이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해역이용협의단계에서는 현황조사와 환경예

측을 충분하게 수행하고, 실효적인 저감방안과 사후조사계획수립의

합리성 측면이 중점적 검토요소이다. 조력, 조류 및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영향 특성을 고려하여 해수유동, 조간대, 수질, 생태계, 어장과

어초 등 기 시설물 등에 미치는 영향 파악(선택과 집중 필요)과 평

가결과를 검증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사후모니터링계획의

체계화가 중요하다. 또한 갈등조정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환경편익 근거 등을 보완한 경제성분석(B/C

분석)의 합리화, 종합적인 해양공간계획(MSP: Marine Spatial

Planning), 해양환경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한 스코핑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순수하게 해양공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발전

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양공간계획과의 상호성을 진단할 수

있는 사전평가체제 도입 및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 체제로의 개

선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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